
투자설명서 변경 수시공시 
 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22 조(수시공시) 및 신탁약관 제 51 조(수익자에 

대한 공고등)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. 

 

1. 변경 사유 

   주식 운용전문인력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

 

2. 변경 내용 

펀드명 
변경전 

운용역 

변경후 

운용역 

Tops 노블레스 종류형 주식투자신탁 1 호 김영민 김영기 

BEST 장기주택마련 혼합투자신탁 1 호 김영민 김영기 

Tops 프리미엄 주식투자신탁 1 호 김영민 김영기 

Tops 적립식 혼합투자신탁 1 호 김영민 김영기 

미래든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1 호 김영민 김영기 

 

3. 변경 시행일  

   2007 년 6 월 13 일 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